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신설 2022. 6. 16.>

제조번호의 표시 기준 및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제조번호를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가. 제조번호는 제조연도부호, 형식명, 일련번호, 자체관리번호의 순서로 공백

없이 연결하여 본체 중 차대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다만, 자체관리번호

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조연도부호는 다음 표의 해당연도 부호를 표시하되, 2062년 이후에 제작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2032년도 부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표시한다.

다. 형식명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관리하는 형식명을 표시한다.

라. 일련번호는 해당연도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동일한 형식명별로 제작

하거나 수입한 순서대로 부여한 번호를 표시한다.

마. 자체관리번호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부여

한 번호를 표시한다.

2. 제1호에 따른 제조번호 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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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

인하는 형태로 제조번호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표시한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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